
Ⅰ . 檢討 背景

93년 12월『보험상품 가격자유화 방안』에 의해 국내손해보

험시장에 가격자유화 도입

□ 단계적 가격 자유화

- 94년 4월부터 2년간 영업보험료(Gross Premium)를 대상으로

범위요율제도를 실시한 후 ' 96년 4월부터 자유요율제도로 전

환하는 단계적 가격자유화 시행

- 단계적 가격자유화의 형태

범위요율제도 →
자유요율제도

(범위요율제도의 확대)

94/ 4/ 1 96/ 4/ 1

※ 범위요율제도 : 제한된 범위폭(±5%∼±10%)내에서 자율적 적용가능

※ 자유요율제도 : 범위폭(±15%∼±30%)이 확대, 자사실적에 따라 범위

폭의 수정 사용가능

□ 가격자 유화의 가속화

- '98년 4월 OECD의「경성카르텔 금지권고」에 의한 경쟁제

한제도 폐지 권고

- '99년 2월「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

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( 카르텔일괄정리법 )」의 제

정을 통해 가격자유화의 가속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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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전면적 가격자 유화

- 영업효율의 격차가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제가능가격

(Control Cost)인 부가보험요율(이하 부가율 이라고 함)에 대

한 전면적 가격자유화 시행

- 2000년 4월 부가보험료의 자유화에 이어 2001년 8월 자동차

보험 순보험요율의 자유화

- 2002년 4월 일반손해보험(이하 일반손보 라 함)의 순보험요

율 자유화 시행 예정

→ 전 면적 가격경 쟁시대 돌입

□ 가 격자유 화에 대한 올바른 평 가와 최 적의 대응 방향 제 시

필 요

- 시행초기 당사자간의 이해부족, 경험통계자료의 불충분, 자유

화의 방법 및 절차 등 제반 여건이 성숙치 못한 상황에서 가

격자유화가 실시됨으로써 많은 시행착오를 겪음

- 따라서 2002년 4월 순보험요율(이하 순율 이라 함)자유화를

앞둔 시점에서 그 동안 추진해 온 가격자 유화의 형태 및 방

법 , 평가 등 을 올바 르게 평가 ·분석 한 후 순율 자유화 의 조

기 정착을 위한 최적의 대응방 향 제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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